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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심사경과

. 가  제출일자 '96. 2. 5( '1월

. 나  제  출 ,ll . 'If군 잘

. 다  회부일자 :'96. 2. 5( )꿜

. 라  상정  및 의결

0  제닌회 대구광역」.1달서구의회 임시회

· 1  제 차  내무위원회  상정 ''96. 2.

· 1  재 차  내무위원회  의결 :'55. 2.

 제출년월일 : 1996. 2. 13( )화
 제  출 .  자 :  내  무  위  원 회

10 : .)토

10( )토

2.  제안설명 요지

. 가 제안사유

 포감 '  데같자의  심사갈정윽  인사위원최에신  싫의  격정토록  규겅기어  있으나 진딕

 표팔규정에  의거  공적심사위끈회에 4-i L/.#  토록  조례를  개정코자 .함

. 나 주요골자

 코례내응중 " "  인나뷔익회 를 " "  공적심사위믹회 포 791겅

. 다 관련근거

0  강혼법 5  제 조 3제 ◎

0  정부표창규정 12  페 조 2제 항

 검토의견 (  전문위원 : )최영찬

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 ( )  안 은  표창  걱차상  포강대상자에  데글  굼 '다과

 정에 " "  인싸위원회 에처  심의 ·  곁정하던  것을  정부표창규정에  포창권자가 위촉하는

 소슥공무원으로  구성된 "공적심」나위원회"애서  싣사하토록  문핫을  개정◎는 윽찰이

 므로 ( )  본조례 안 을  원안대로  의결함이  타당하다고 ,사료됨

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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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광역  시  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( ) 안  심사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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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 질의  밀  답변 . 없음

5. 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 제출년월킬 :'96. 2.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(총 )무과

1 . 제안이유

0 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10  제 조의  표찮직차준  추천된 .  포상대상 라의심차결◎을
 인사위원회에서  심의  결정토록  규정되떠 낀으나

2. 관련근거

o  상훈법 5 3제 조제 항

0  상훈법시행령 2 2제 조제 항

5  정부표창규정 I~ll13 2조제 창

3. 주요골자

0  조례내용중 ' "  인사위원회 를 " "  공쏙심사위원회 로개끙

4. ( ) 개정조례 안 : 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:따로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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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 정부표창규정 11 ( )  제 조 공적심사 와 13 ( )  제 고 각기관공적심사위익회 에서표잘권자파

 위촉하는  소속공무원으로  구성된공적싫」라러원회에서  심사토록  규정리씨 .  ◎ 어관
 련조례를  개정코자 .함

 대구광역 시  달서구포상조례중개 정  조례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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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10 2  제 조제 항  및 4  제 항 " "  인사위원회 를 .  각각 " "  공적심사위원회 로 . 한다

 칙부이

』◎i!는 골포』ㄴ  낙부터 ' 」.1헐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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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( ) 정안게 코 포삳절차

 ◎ 4  현힝과 j같음

-⑦

 공적  꼼 4'-꾸익회

 ◎ (  현행과 쏟믐

-④

심뭔최

 공적칭게

1 o  코  ☞포살걱차 )  ①  생략

 ◎ -'~IIS  조와 6  제 조에  씌한  로삼자 결

 정떼  있어  특별한  경우를 7,fl외하고는

 구  인사쥐띤회의 - 김의◎ · ·  끈쳐 가 한

 다◎
(  생 ,략

 ◎ 5  게 코꾸 j  헤  꾸한  포상자는 헝정

71 . 관 , 각급단체 7: , 언론 관 ◎상회

 띤  구민 fC  덕이◎의  연 '·)  로 1게 할의

 겊차에  왹거  추천을  받아 인사위익회

 에◎ , 심사선정하되  서던김사되 ·쳔 기

 꽉친  낑사를 . 병헝한다

·'j,, j  생 )략 i ◎ :  헌헝과 i◎음

 신 ·  구조문대  비표

 대구광역 시  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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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15 (  조 ◎훈띄 ) 추천  ◎  서춘의  추극글  곯고자  할 Oii  늘 근 4i 레뜰◎◎ ·4· 찡곯 ·41 가 귿펄

 심사를  거쳐야 . 한다

E (  제 조 공적심사위원회  및  서훈의 푸천」 'f,411  ② 할꽈 .~.÷ 공건심사인띤회 714':J'1 당허 그속

 공무원중에서  그  기관의  장이  위촉하는  리익장 1  인  및 5 '~L3 인이 1(1 i!f: 친디ㄴ ◎끽◎로

. 구성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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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!  제 조 각  기관의 공걱심」타위원회) 1  ◎게 항의  골길길사위원회는  ◎ 노녹곧구근킁겐처

 표창권자가  위촉하는  위원장 1  인  및 5  인이상 10  인이내의  위익으로 . 구성한다

 관  계  법 령

상룬

 상훈법 시행령

 정부표창 규정


